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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

1. 주문

○ 서울특별시의회는 풍납토성 보존정책이 주민의 재산권ㆍ생존권 등

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, 유네스코와 UN 인

권기구 등 국제사회가 풍납토성 보존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실

태를 조사하고, 한국 정부가 문화유산 보존과 주민의 기본권이 조화

를 이루는 제도 개선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함.

2. 제안이유

○ 풍납토성 일대는 1997년 사적 지정 이후 약 30년 가까이 각종 건축

및 개발행위가 제한되면서, 주민들이 재산권과 생존권을 실질적으로

행사하지 못하고 있다. 정부의 보상과 발굴이 장기화되면서 생활 기

반이 붕괴되고, 지역은 사실상 도시기능을 상실한 채 슬럼화되고 있

음.

○ 문화유산의 보존은 국가의 책무이나, 그 과정에서 주민의 삶과 인권

이 침해되어서는 안 됨.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및 UN 인권이사회

결의에서는 문화유산 보존이 지역사회의 생존권과 조화를 이뤄야 한

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. 그러나 한국의 풍납토성 보존정책은 이

러한 국제 기준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.



○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풍납토성 보존정책이 주민의 기본권 침해로

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국제사회가 인권의 시각에서 면밀히 조사하고

, 한국 정부가 인권과 문화유산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

시정하도록 권고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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